
•사원, 신사, 공원 등 특정 장소에서의 비행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表 드론등의안전한비행을위하여!
(드론, 무선조종비행기등)

山

질문등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해주십시오.
E-mail：hqt-jcab.mujin@mlit.go.jp 

드론에대한문의창구:
국토교통성항공국안전부

【문의처】

비행 금지 구역

기타 유의사항

【총무성고지사항】

https://www.tele.soumu.go.jp/e/adm/monitorin
g/illegal/monitoring_qa/index.htm

E-mail：kanshi-pub@ml.soumu.go.jp 

• 「기술기준적합마크」가붙어있지않은면허
불필요무선기기(면허불필요무인항공기
포함)는외국규격에맞는것이어도국내
사용이불가능하여위법사용이될위험이
있습니다.

•드론등비행금지구역은드론법으로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HP를참조하세요. 
https://www.npa.go.jp/english/uas/uas.html

Civil Aviation Bureau,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Japan 

기술 기준
적합 마크

150ｍ이상 상공

150m

공항 주변 상공 인가 밀집 지역 상공

국가 중요 시설
등※의
주변 상공

원자력
사업소의
주변 상공

방위 관계 시설의
주변 상공

*국회의사당, 수상관저, 위기관리행정기관, 최고재판소, 황거・고쇼, 정당 사무소 등

운항제한

야간비행금지
음주, 약물섭취시의

비행금지
부주의, 무모한
비행금지

목시불가장소
비행금지

거리확보
행사장상공의
비행금지

위험물수송금지 물건 투하 금지

독물류, 인화성 액체, 화약류 등

30m
30m

30m

•드론등비행금지구역이나운항제한은항공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다음 HP를참조하세요. 
http://www.mlit.go.jp/en/koku/uas.html

※위의운항제한이외에조종자는비행전확인,항공기나기타드론등과의충돌예방이필요합니다.

외국 공관의
주변 상공



裏

「드론등」과 「항공법에정하는드론등」이란

「드론 등」이란 비행기, 회전익 항공기, 활공기, 비행선이면서 사람이
탈 수 없는 것 중 원격 조작 또는 자동 조작으로 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드론(멀티콥터), 무선조종기, 농약살포용헬리콥터

항공법에 정하는 드론 등이란 드론 등 중에서 중량이 200g 이상인
것을말합니다.

谷

상공에서 항공법에 정하는 드론 등을 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는인가밀집지역이란,구체적으로국세조사결과에따른
인구집중지구（ＤＩＤ）입니다.
인구집중지구의자세한사항에대해서는 「인구집중지구전국도」를
참고로국토교통성항공국ＨＰ를통해확인하십시오.

인가밀집지역

http://maps.gsi.go.jp/#9/35.634977/139.629364/
&base=std&ls=std%7Cdid2015

비행금지구역에서의비행

다음 구역에서 드론 등을 비행하고 싶은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의
허가가필요합니다.
• 공항주변상공
• 150m이상상공
• 인가밀집지역상공
공항,국가중요시설등,외국공관,방위관계시설또는원자력사업소
주변 상공에서 드론 등을 비행할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의 동의나
도도부현공안위원회에사전통보가필요합니다.

다음에 따르지 않고 항공법에 정하는 드론 등을 비행하고 싶은
경우에는국토교통장관의사전승인이필요합니다.
• 야간비행금지
• 눈에보이는범위밖비행금지
• 드론등과사람,건물/물건,지표나수면사이에 30m이상거리확보
• 행사장소상공비행금지
• 위험물수송금지
• 물건투하금지

운항제한을따르지않는비행


